
공인인증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박 지 환 변호사 



공인인증서는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될까? 

(1) 엄격한 온라인 본인확인 규제 + 전자서명법의 잘못된 만남  

 

다양한 온라인 본인확인 규제 + 주민등록번호 목적 외 전용 

강력한 부인방지효 + 전자서명의 본인확인 용도 전용 

 

(2) 전자금융거래법령의 공인인증서 사용관련 규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폐지) + 금융회사에게 유리한 손해배상 규정 



공인인증서는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될까?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
로 본다.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
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
한다.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
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안 논의 

(1) 국가가 과연 계속 본인확인 방식에 사전 개입해야 하는가? 

 

가. 전면 시장 자율화 

 

나. 정부 및 공공기관 본인확인 방법에만 개입 

 

다. 지금 그대로 계속 개입  

 



대안 논의 

(2) 전면 시장 자율화 방안 

  

 전자서명법 개정안  

(19대 최재천 의원안 발의) 

 

  



대안 논의 

(2) 전면 시장 자율화 방안 
  

 UN 전자계약협약 비준 

가. 전자계약협약 제9조는 당사자의 신원 및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사용되었고, 그 방법이 여러 정황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 

우리나라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고 진정 성립 등이 추정되나,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등 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라고 규정 

 

나. 그러나 전자계약협약은 공인인증서명의 사용 뿐만 아니라, 서명방법이 여러 정황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다 넓게 규정 

따라서 전자계약협약의 비준을 위하여는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UNCITRAL 전자계약협약 비준 필요성 및 동 협약 비준시 국내법의 개정방향 연구, 왕상한 교수) 

 

  



대안 논의 

(3) 부분적 시장자율화 방안 

  

가. 영국의 본인확인 제도 참조  

- 공공영역에만 개입하되 서비스에 따라 본인확인 기술은 서비스 목적에 맞
게 다양화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roducing-govuk-
verify/introducing-govuk-verify 

 

나. 공인인증기관 신고제 (현행 허가제에서 완화) 



대안 논의 

 


